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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이 사 감 사
임 원정 수 12 인 2 인

재 적 임 원 11 인 2 인
참석 임 원 10 인 2 인

일 시 : 2022년  12월 22일 (목 ) 14:00 ∼ 15:30(회 의소집 통보일 : 2022년 12월 13일 )

장 소 : 경 기도 성 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(삼평 동 689) 차바이오컵 플렉스 5층 회의실

4.

임원 출 ·결사항

○ 참석 임원

— 이사 10인 : 차광렬, 김병수 ,

정 길생, 차원태 ,

— 감사 2인 : 원형태, 박동혁

○ 결석 임원 : 강일모

안 건

제1호 : 정관 개정

제2흐 : 교원 인사

제3호 : 대학 학칙 및 규정 개정

제4호 : 교원 징계

김 한중, 김 승조, 김 춘복

김 광중, 장성 구, 김 동익

제 5 호

제 6 호

제 7호

제 8 호

개방이사 선임

총장 선임 및 이사 선임

이사장 선 임

대표서명 임 원 선출

5. 회의 내용

(1) 성 원보고

○ 김 철 사무국장 : 강일모 이사장직무대행께서 참석하지 못하게 됨과 회의 진행을

김 한중 이사에게 위 임(정
 관 제20조)하게 하였음을 설명 한 후 성 원 보고를 하다 .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성 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.

(2) 개회 기 도

○ 김 병수 이사 : 개회기도를 하다 .

(3) 전차이사회 회의록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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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제2차, 3차 전차
'이

사회 회의록을 이미 개별적으로

우송해드렸으므로 낭독은 생 략할 것을 설명 하고 전차이사회 회의록의 확정 여

부를 묻다 .

○ 참석이사 전원 :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찬성하다 .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 무대행) : 전차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확정 함을 선언하다 .

(4) 업 무보고

○ 김 철 사무국장 : 전차이사회 안건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다 .

○ 김동익 총장 : 대학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다 .

(5) 안건심 의 ,

안건 제1흐 정관 개정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 무대행) : 사무국장에게 안건상정 과 설명 을 요청 하다 .

○ 김철 사무국장 : 안건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.

○ 김승조 이사 :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기 위해 이

사장의 임기를 변경하는 것이며, 사학기관 행동강령 반영은 교육부의 보완 요청

에 따르는 것 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동의하다 .

○ 김광중 이사 : 재청하다 .

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

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 언하다 .

□ 정관 개정 : 내용 별첨

안건 제2호 교원 인사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 무대행) : 사무국장에게 안건상정 과 설명 을 요청 하다 .

○ 김 철 사무국장 : 안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구체적 인 설명 을 하게하다 .

○ 김재환 교무처장 : 교원 인사에 대하여 설명하다 .

○ 김병수 이사 : 본 안건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교원인사위원회

등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.

○ 정길생 이사 : 재청하다 .

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

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.

□ 교원 인사 : 내용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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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 제3호 대학 학칙 및 규정 개정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 무대행) : 사무국장에게 안건상정 과 설명 을 요청 하다 .

○ 김철 사무국장 : 안건을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구체적 인 설명을 하게하다 .

○ 강형곤 기획처장 : 학칙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.

○ 정길생 이사 : 학부제 시행에 따른 전공 조정 및 기관 명칭 변경, 직원 사기 진

작을 위한 계장직 신설, 교원 복무업무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등 대학 발전을

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.

○ 장성구 이사 : 재청하다 .

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

하고 다음과 같이 가결되 었음을 선 언하다 .

□ 대학 학칙 및 규정 개정 : 내용 별첨

안건 제4호 교원 징계
'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사무국장에게 안건 상정과 설명을 요청 하다 .

○ 김철 사무국장 : 징계대상자, 사건 내용 및 경과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다. 또한

이번 사안처럼 이사장이 임용 행위에 속하는 중징계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

요구하게 될 경우, 미리 이사회의 심의 ·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

이사장이 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.

○ 김승조 이사 : 사건 내용이 명확하고 검찰에서 통보도 받은 사안이므로 원안대

로 징계의결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

제 안 동의 하다 .

○ 김광중 이사 : 재청하다 .

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

하고 “김원장 부교수에 대하여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「중징계」 로 징계

의결 요구하며, 이사장은 징 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름”
 으로 의결하였음을 선

언 하다 .

안건 제5호 개방이사 선임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사무국장에게 안건 상정 과 설명 을 요청 하다 .

○ 김철 사무국장 : 개방이사 이셨던 유성준 이사께서 임기 중 2022. 9. 8.에  별세

하셨으므로 그 후임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방이사 후보 2명 을

추천 받았음과 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므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

됨 을 설명 하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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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임기 중 별세하신 고 유성준 개방이사의 후임 개방

이사 후보로 추천 받은 지훈상, 김상일 후보 중에서 선임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.

○ 김춘복 이사 : 연세대학교에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, 총장직무대행 등을 역

임하신 후 정 년 퇴임하셨으며, 그 후 우리대학에서 비전임 교원으로 재직하시면

서 의무부총장직도 수행하시다가 퇴 임하신 지훈상 후보를 개방이사 및 교육이

사로 선임 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.

○ 김병수 이사 : 재청하다 .

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

하고 “지훈상 후보가 보선에 의하여 교육부 승인 일로부터 전임 자의 잔여기간

인 2024. 3. 20.까지 개방이사 및 교육이사로 선 임 되었음”
 
을 선언하다 .

□ 이사 선임

성 명 구분 임 기 비 고

지 훈상 개 방이 사, 교육이사 교육부 승인일  ̃2024. 3. 20. 신임(유성준 이사 후임)

안건 제6호 총장 선임 및 이사 선임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 무대행) : 사무국장에게 안건 상정과 설명 을 요청 하다.

○ 김철 사무국장 : 안건을 상정하고 총장 임기 만료됨에 따른 총장 선임 절차임과

선임된 총장은 정관 규정 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되나, 이사로서 취임은 교육부

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 선임 절차는 별개로 의결해야 함을 요약 설명하다.

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먼저 총장 선임 안건을 진행하기로 하다.

김 동익 이사(현 총장) : 퇴실하다.

김 한중 이사(의 장직 무대행) : 후임 총장을 추천하여 주기를 요청 하다.

김 병수 이사 : 지난 2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대학혁신과 발전에 기여하신

김동익 현 총장의 연임을 제안 동의하다.

김승조 이사 : 재청 하다.'
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

하고 “김동익 현 총장이 제12대 총장으로 연임 되었음”
 
을 선언하다

김 동익 이사(현 총장) : 입 실하다.

총장으로 재선임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, 오늘 저를 재선임하여 주신 것은 대

학 학부제 등 대학의 혁신과제를 정착시키라는 채찍으로 알고 대학 발전을 위

해 더욱 진력할 것이라고 하다. 아울러 학부제 등 혁신과제가 안정 되면 임기에

연 연하지 않겠다고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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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12대 총장 선임

성 명 임 기 비 고

김 동익 2023. 2. 1. ∼ 2025. 1. 31e(2년 ) 연 임

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이어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다.

○ 김동익 이사 : 퇴실하다 .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 무대행) : 이사 선임 을 요청 하다 .

○ 장성구 이사 : 총장은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되므로 총장으로 연임된 김동

익 총장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 동의다 .

○ 정길생 이사 : 재청하다 .

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찬성 함을 확인하고

“김동익 총장이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총장 재임기간까지 이사로 선임 되었

음”
 
을 선언하다 .

o 김동익 이사 : 입실하다 .

□ 이사 선임

성 명 구분 임 기 비 고

김 동익 당연 직 이 사 교육부 승인일  ̃2025. 1. 31.(총 장 재임기간) 중 임

안건 제7호 이사장 선임
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 무대행) : 사무국장에게 안건 상정 과 설명 을 요청 하다 .

○ 김철 사무국장 : 이사장께서 임기 중 별세로 이사장직무대행 상황에 따른 선임

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 하다.'
○ 김 한중 이사(의 장직 무대행) : 이사장을 호선하여 주기를 요청 하다 .

○ 김광중 이사 : 우리법 인 설립시부터 이사로 재임하시면서 법 인과 대학을 위해

헌신해 오:셨 고, 연세대학교 총장 등 다양한 교육경 험 이 풍부하신 김 한중 이사를

신임 이사장으로 선임 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.

○ 차광렬 이사 : 재청하다 .

○ 김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

하고 다음과 같이 본인 이 이사장으로 선임 되 었음을 선언하다 .

□ 이사장 : 김한중

□ 임 기 : 2022. 12. 22. ∼ 2024. 11. 09.

* 이사로서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이므로 이사 임기 만료일을 이사장 재임기간으로 함

김 한중 이사(의 장직무대행) : 참석 하신 이사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, 신임 이사

장으로서 법 인과 대학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이라고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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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 제8호 대표서명 임원 선출
ν

○ 이사장 :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김춘복, 김승조 이사와 박동혁 감사를

제안하자 참석 한 모든 이사가 찬성 하다 .

(6) 폐회선 언

○ 이사장 : 다른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이 사

(한글 서 명)

김 한중 ι
'I

김 승 조

김 춘 복
그노

므르프——乏소

원 형 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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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 제1호 정관 개정

1● 개정 이유

○ 급변하는 교육환경 에 적극적 이고 책 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사장 임
기 제도 개선

o 정관 개정 사항 중 사학기관행동강령 에 대한 교육부의 보완 요청 반영

— 5. 25. 이사회, 정관 개정 —→ 5. 30. 교육부에 보고

— 6. 23. 교육부의 보완 요청 “사립 학교법 제72조의5(사학기관 행동강령)에

따라 정 관으로 정 해야 하는 사항을 공무원' 행동강령을 준용토록 제정하여

관련 법 령 에 위반되지는 않았으나, 제2항과 제3항으로 정해진 내용은 정관

으로 명 시하는 조와 항을 신설하여 보완하시기 바람”

2˚ 주요 내용

○ 이사장의 임기를 ‘이사로 재임하는 기간’
 
에서 ‘2년 ’

 으로 변경

○ 사립 학교법 제72조의5(사학기관 행 동강령)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정 관에

반영 및 행동강령은 별도로 제정

3. 신 ● 구조문 대조표

현 행 개 정 안 비 고

제18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둥)

ⓛ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 임 한다.

②이 사장의 임 기 는 이쏘르—⊥뽀잎旦노

기 간으로 한다.

제18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둥)

ⓛ이 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 임 한다.

②이사장의 임 기는 Z닢으르—뽀—다〓브ㅛ

인쏘짚으르—싶量쁘— 이 쑈으—I±브잎끄끄

이 사 장

임 기

변 경
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로 재임하는

기 간으로 한다.

제67조의Ⅱ청 렴 의 무) Q— 이쏘짚〓빌잎

으 °겝크里⊥—里—끄旦의̊ —초짚프——교짚

원은 법 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

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

여 서는 아니된다.

② 꼬⊥旦엔—뽀료초望으포豊丘全한

제67조의 K청 렴 의무) 별잎으型 크모—里

학교의 장과 교직 원(이하 “사학기관

조쏘잔二旦프—뽀보±읖 법 령 을 준수하

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

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(삭제)

◆ 자구

수정

·제67

조 의 1

제 2 항

의 이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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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크 트느뽀 됴깊덮土」보뾰뾰크쁘

크텔귄잎旦원크으ㅡ셜크旦——土옆 
어l

멜흐느뽀 量⊥꼬 2즈—-::Ξ ::느—--''ill旦조에 」 코

:i::::::i::二里⊥뽀 표깊뽀豈—흐豈塾土

동 및

구체 화

제 67조의 2(핼표깊望L-≤⊇-—꼬표즈으⊥으

사립 학

교 법

제 72 조

의5 제
2항 및

제 3 항

반 영

청 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 동강령

은 별도로 정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정하는 행동강령에 포

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읖—旦—흐요

다.

1.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
응 ·금품 둥을 받는 행위의 금지 ·제

포느뾰—벌텔ㅡ쏘丑ㅡ

가.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

豈크졀쿄건보』 졀한크노크또보크

뽀포느』 잎二뾰잎프 느旦⊥

나.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의 정책
. 사업 둥의 결정 또는 집헬으르

이旦—프느豈보旦豈크짚크으르쁘

늪』 잎二뽀잎ㅡ뜨노—뽀뽀

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개입
·알선·청탁행위의 금진⊥꼬포느엔—三±

포느ㅡ쏘포—
3.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

4.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둥의

꼬꼬—:I壬느I二l 에 ⊥관흐느그 브

5.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

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오塾—쏘표—

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행동강령을 위반

한 경 우 임 용권자는一짚겨

'—

트으—≥뾰꼬

조크호旦브앞—뽀土

부 칙 (개 정 2022. 12.22.)

제1조(시 행 일) 이 정관은

22일부터 시행 한다.

12 월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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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 제2호 교원 인사

□ 총괄

o 추인 54명 , 2022. 9. 1.자  임용

1. 전임, 신규 15명

ㅇ 비임상 5명 (부교수 1, 조교수 4)

(단위 : 명)

구 분 인원 비 고

전 임

신 규
ㅂ 임 상 5

15
부교수 1, 조교수 4

임 상 10 교수1, 부교수 2, 조교수 7

승 진 임 상
교수

0
乙

7
부교 수 5

재임 용 ㅂ 임 상 5 5 교수 1, 부교수 2, 조교수 2

초 빙 재임 용 12 12 초빙교수 3, 초빙부교수 1, 초빙 조교수 8

겸 임 신 규 15 15

계 54

NO 성 명 소속 직 급
임 용기 간

비 
고

시 작 종료 기 간

이 경 현 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2Z:09-01 24-08 -3 1 2년 비 정 년 
트랙

'
, 박진 훈 융합과학대 학의 료홍보미 디 어 학과 조교수 22-09-01 24 -08 - 31 2년 비 정 년 

트랙

3 조백 환 의 학전문대 학원 정 보의 학교실 부교수 22 - 10 -0 1 24-08 -3 1 1년11개  윌

4 정 수경 기 초교 양교 육원 조교수 22-09-01 24-08 = 31 2년 비 정 년트랙

5 최 정 아 기 초교 양교육원 조교수 22 -09 -0 1 24 -08 -3 1 2년 비 정 년트랙

o 임상 10명 (교수 1, 부교수 2, 조교수 7)

NO 성 명 소속 직 급
임 용기 간

비 고
시 작 종료 기 간

1 김 정 윤 의 학전문대 학원 영 상의 학교실 조교수 22 -09 -0 1 25-02-28 2년  6 개 월 분당차병 원
'
˜ 방지 인 의 학전문대학원 핵 의 학교실 조교수 22-09-01 25-02-28 2 년6 개 월 분당차병 원
O
O 임 정 호 의 학전문대 학원 방사선 종양학교실 조교수 22-09-01 25-02-28 2년 6 개 월 분당차병 원

4 함지 희 의 학전문대학원 가정 의 학교실 조교수 22-09-01 25-02-28 2년 6 개 월 분당차병 원

5 김 민정 의 학전문대 학원 응급의 학교실 조교수 22 -09 -0 1 25-02-28 2년 6 개 월 분당차병 원

6 정 현정 의 학전문대 학원 응급의 학교실 조교수 22-09-01 25-02-28 2년6개  윌 분당차병 원

7 장형 란 의 학전문대 학원 응급의 학교실 조교수 22 -09 -0 1 25-02-28 2년 6 개 월 분당차병 원

8 한재 용 의 학전 문대 학원 내 과학교실 부교수 22-09-01 25-02-28 2년 6 개 월 일산차병 원

9 이 윤경 의 학전문대 학원 가정 의 학교실 부교수 22-09-01 25-02-28 2 년 6 개 월 일 산차병 원

10 김 의 혁 의 학전문대 학원 산부인 과학교실 교수 22 -09 -0 1 25-02-28 2년6개  월 분당차병 원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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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임Π 승진 7명

o 임상 7명 (교수 2, 부교수 5)

3. 전임, 재임용 5명

o 비임상 5명 (교수 1, 부교수 2, 조교수 2) '

◆ 정 우식 : 교원인사세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임 용

◆ 크리스찬김 : 교원인사세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종전 급여의 5% 감액한 급여 지급

4. 비전 임

o 초빙교원 재임 용 ⊥2명 (초빙 교수 3, 초빙부교수 1, 초빙조교수 8)

NO 성 명 소속 직 급
임 용기 간

비 고
시 작 종료 기 간

1 김 원찬 의 학전문대학원 신경 과학교실 교수 22-09-01 33-08-31
11 년
(정

 년)
분당차병 원

,
˛ 김 승기 의 학전문대학원 외 과학교실 교수 22 -09 -0 1 30-02-28

7년 6 개 월
(정

 년)
분당 자병 원

3 김 형 종 의 학전문대학원 내 과학교실 부교수 22-09-01 27 -08 - 31 5년 분당차병 원

4 배 진 건 의 학전문대학원 응급의 학교실 부교수 22-09-01 27-08-31 5년 분당차병 원

5 김 미 나 의 학전 문대 학원 내 과학교실 부교수 22-09-01 27-08 - 31 5년 분당차병 원

6 허 영 은 의 학전문대학원 신경 과학교실 부교수 22-09-01 27-08 - 31 5 년 분당차병 원

7 이 호재 의 학전문대 학원 정 형 외 과학교실 부교수 22-09-01 27-08-31 5 년 (구미 차병 원)

NO 성 명 소속 직 급
임용 기간

비 고
시 작 종료 기 간

1
ㅗ

곽규 범 생 명 과학대학 의생 명 과학과 부교수 22 -09 -0 1 24-08-31 2 년

2 남성 희 건 강과학대 학 AI보건 의 료학부 조교수 22 -09-0 1 24-08-31 2 년

O
O 김 지 은 융합과학대 학 미 술치 료학과 조교수 22 -09 -0 1 24-08-31 2 년

4 정 우식 건 강과학대 학 AI보건 의 료학부 교수 22-09-0 1 25 -08 - 31 3년

5 크 리 스찬김 기 초교 양교육원 부교수 22-09-01 24-08-31 2 년 비 정 년트랙

NO 성 명 소속 직 위
임 용기 간

시 작 종료 기 간

1 배 장표 건강과학대 학 AI보건의 료학부 초빙 
조교수

22-09-0 1 23-08 -3 1 1년

2 정경 인 건강과학대학 AI보건의 료학부 초빙 조교수
O
O 이 해 림 건강과학대학 스포츠의학과 초빙 

조교수

4 권 기 성 생 명 과학대학 식 품생 명 공학과 초빙 
교수

ㄷ

J 홍승현 융합과학대학 상담심 리학과 초빙 
조교수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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α

U 김 하나 융합과학대학 상담심 리학과 초빙 
조교수

7
- 한기 훈 융합과학대학 의 료홍보미 디 어학과 초빙 부교수

O
O 서 영 거 약학대학 약학과 초빙 교수
∩
υ 정 여 주 미 술치 료대 학원 초빙 교수

^
U 양우휘 스포츠의 학대 학원 초빙 

조교수

ㄱ
ㅗ 김 민지 기 

초교 양교육원 초빙 조교수

'
˛

Rot,ert

Qⅲck
기 초교 양교육원 초빙 조교수

ㅇ 겸 임교원 신규 15명

NO 성 명 소속 직 위
임 용기 간

시 작 종료 기 간

1 고승영 일반대학원 의학과 겸 임 
교수

22 -09-0 1 23-08 -31 1년

9
˛ 서 현 숙 일반대학원 의학과 겸 임 

교수

3 박유미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겸 임 
교수

4 이 지 윤 일반대학원 생 명과학과 겸 임 
교수

5 이 아롬 일반대학원 생 명 과학과 검 임 
교수

,
U 이 성 훈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검 임 

교수
η
- 양일훈 보건산업 대 학원 겸 임 

교수
O
O 강정 임 보건 산업 대 학원 겸 임 

교수
∩
υ 허 정 현 보건산업 대 학원 겸 임 

교수

10 신용문 임 상약학대 학원 겸 임 
교수

ㄱ
ㅗ 조은영 임 상상담심 리 대 학원 겸 임 

교수
'
˜ 양정 원 통합의 학대 학원 겸 임 

교수
O
O

ㄱ
ㅗ 이 영 좌 통합의 학대 학원 겸 임 

교수

14 이경 희 통합의 학대 학원 검 임 
교수

ㄷ

J 권중호 통합의 학대 학원 겸 임 
교수

5. 추인 : 금회 임용 이후, 차기 이사회 개죄 때까지 이루어지는 부득이한

교원 임용은 이사장과 총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주인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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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
안건 제 3호 대학 학칙 빚 규정 개정

1˚ 학칙 개정 【2022˚ 11. 14. 개정, 이사장 사전 승인 사항】

가. 개정 이유

○ 미래형 융복합 교육체계 시행에 따른 학칙 및 직제 정비

나. 주요 내용

○ 차오름교양대학 신설에 따른 기초교양교육원 삭제

○ 교육혁 신원—→미 래교육혁 신원으로 변경

현 행

제3조 (부속기 관)

ⓛ 대학교에 부속기관을 다음 각

호와 같이 둔다.

1. 부속병 원

2. 기 초교 양교육원

3. 1̃6. 생 략

17. 고土료싶윈≤고土르싶소⊥EI느

교 수학습지 원 센 터 ,

혁 신 성 과관리 실)

비 고

* 
기 초교양교육원

을 차오름 교양

대학으로 개편

함에 따른 폐지
* 

명칭 변경.

(교육혁 신 원

—〉미 래 교육혁 신

원)

다. 신 ·구조문 대조표

제3조 (부속기 관)

① 대학교에 부속기관을 다음 각

호와 같이 둔다.

1. 부속병 원

2. 〈삭제〉

3. 1̃6. (현 행 과 같음)

꼬』 뽀고土르싶里土

보旦 (ZO2츠⊥⊥ㅗㅗ—르프)

전⊥⊥즈(신트보일L으크 크土 르프트土⊥날보

터 시행 한다.

서

 명 ⅔

'夕

Z=—
l" '多勿12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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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규정 개정

가. 2022● 11. 14˚ 개정, 이사장

(1) 개정 이유 : 교원의 휴가 둥

(2) 주요 내용

사전 승인 사항

복무 사항과 부속기관 직제 둥 정비

규정 주요 내용

교 원 복무 규정 ○ 교원의 휴가, 출장 승인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

직 제 규정

o 기초교양교육원 삭제

ㅇ 교육혁 신 원—⇒미 래교육혁 신 원 으로

○ 양성 평 등센터—⇒인권센터로 변경

변 경

(3) 제정문 및 신 ● 구조묻 대조표 : 별첨

① 교원복무규정 신 ● 구조문 대조표

② 직제규정 신 ● 구조문 대조표

나. 2022. 11˚  18. 개정, 이사장 사전 승인 사항

(1) 개정 이유 : 직원 계장직 신설 및 용어 정비 둥

(2) 주요 내용

구  분 규 정 주요 내용

개 정
직 원 인 사규정 ○ 계장직 신설, 용어정 비 등

직 원 보수규정 o ‘호봉’
 
등 미사용 용어 삭제·정비

(3) 신 ·구조문 대조표 : 별첨

① 직원인사규정 신 ● 구조문

② 직원보수규정 신 ● 구조문

대 조표

대조표 ·

"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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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별점 】

가. 2022. 11˚  14. 개정, 이사장 사전 승인 사항

① 교원복무규정 신 ● 구조문 대조표

현 행 개 정 (안) 비 고

제6조의2 (영  리업무 및 겸 직금지에

관한 특례)

ⓛ (생 략)

1.˜ 4. (생  략)

5. 사립학교에 의한 임상중점교원

② ∼ ③ (생 략)

제6조의2 (영  리업 무 및 겸직금지에

관한 특례)

ⓛ (현 행과 동일)

1.˜4. (현 행 과 동일)

5. 〈삭제〉

② ∼ ③ (현 행과 동일)

* 5호는 사립 학교법 과

부합되지 않는 용어

이므로 삭제

제6조의3 (겸 직 허가범 위 둥)

① (생 략)

② 영 리를 목적으로 겸직허가를

받은 교원은 겸 직 기 관으로부

터 받은 보수 일체를 해당

연도 12윌 31일 기준으로 다

음해 1월 말일까지 다음 각
호의 지급내역 이 포함된 서

류를 해당 기관으.로부터 발

급받아 제출하여 야 한다.

1.˜ 2. (생 략)

제6조의3 (겸  직 허가범위 둥)

ⓛ (생 략)

② xil 흐즈—dl 스끄 ⊥브—
〓
뾰⊥흐—뽀 꼬

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

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겸 직

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수 일

체를 해당 연도 12월 31일

기준으로 다음해 1월 말일까

지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이

포함된 서류를 '해 당 기관으

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 야

한다.

1.∼ 2. (현 행 과 동일)

* 
영 리를 목적으로 하

는 기관을 명확히

하고자 관련 조항

기 재

제11조 (휴가)

ⓛ 교원은 교육과 연구에 지장

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

서 사전에 흐짚으—土잎豈—뽀

아 土 笠 土—土 —旦土

② (생 략)

제 11조 (휴가)

/T'

* 
휴가에 대한 허가사

항을 명 확히 하고자

함

닌

'

쏘짚에크 끄量二뽀土크 끄量

쏘旦昰主—土—旦土

② (현 행과 동일)

제12조 (휴가의 적 용)

① ‘연가’
 
는 본인의 필요에

의하여 보선짚土  o—l끄豊—」圭뽀

사용할 수 있다.

제12조 (휴가의 적용) ,

‘

T˙

'

* 
국가공무원 복무규정

을 준용하여 회 갑,

사망에 대한 경조 휴

가 삭제

닌ν ----- ---------- ----------—

필요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1

서

 명 〃孑e多' 방 
∫多ㅋ14 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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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 (안 ) 비 고

② 생량

③ ‘경조 휴가’
 
는 본인, 배우

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

모·조부모, 형 제자매 등의 결
里⊥핍匡L重싶ㄴ쑈브느틸싶으

경 우에 적 용한다.

④  ̃⑤ (생 략)

⑥ ‘특별 휴가’
 
는 대학의 발전에

기여한 공이 크다고 잎짚旦느

경 우에 총장이 허가한다.

(현행 과 동일)②

 ③

결 혼, 출산, 사망의 
—-------—

④  ̃⑤ (현 행과 동욀)

/T、 -- —

''ν
 -- -- -- -- -- -- -- - - - -- -- -- - 

—

—-----------—  총장이 인 정 하

는 경 우에—-----.

제13조 (연가 기간)

ⓛ (생 략)

② 연도 중 결근·휴직·정직·강

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
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

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
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

에 각각 1일 을 더한다.

제13조 (연가 기간)

① (현 행과 동일)

② 〈삭제〉

* 2항은 교원에게는

불필 요한 조항으로

삭제

제14조 (연가계획 및 사용)

ⓛ 연가는 학생지도 및 학사업

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

가능한 방학기간을 활용하고 사
전에 학사관리 시 스템 을 통하여

신청 후 사용한다.

②  ̃③ (생 략)

제14조 (연가계획 및 사용)

/Γ、

* 
연가는 반드시 사전

신청하는 것을 강조닌ν

— —
 

가 능 한  한  
— ------------—

—-— 사전에 신청 후 사용한다.

② ∼ ③ (현행과 동일)

제15조 (기 타 휴가의 기간)

ⓛ (생  략)

② ‘경조 휴가’
 
의 대상과 기간

등은 별표 2와 같다. 해딩
—

기간이 공휴일 인 경 우에도

휴가일 수에 포함한다.

제15조 (연가 이외의 기간)

ⓛ (현 행과 동일) '
/。、

용어 사용을 명 확히

하고자 하며, 2항은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

을 준용하여 개정하

고자 함

. 경조 휴

끄크 고—흐—트오일쁘 노르포일

이 ——프旦旦노土덮土丘뽀 멀±量

결조포끄뽀 土에二싶잎旦그— 아=
트느프∃느—브望』 끄잎±끄土으일브

싶 계圭旦노크 土에느그 —포끄

일±뾰—트오일—또느 —료포일豊

산 입 한다.

따 膠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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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 (안) 비 고

③  ̃④ (생 략) ③  ̃④ (현행과 동일)

제16조 (휴가의 신청 과 승인)

ⓛ 모든 휴가는 증빙 서류(연가

사용은 제외)를 첨 부하여 소속

학과장(또는 주임 교수), 학장(또

는 대 학원 장)豈⊥결土크보—초짚으

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다만 임상중점교원의 경우 병원

장의 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
있 다.

또한 국외학회 참석 으로 인한

졀깊뽀」昰土스보旦느—
=뵤

土 —브깊꼬旦

스±畺±-—土짚어l xi1 量한브ㅡ—土잎豊

받아야 한다

〈신 설 〉

② (생 략)

제16조 (휴가의 신청 과 승인)

Γ ''- —一 —

휴가의 승인 절차를

명확히 하고자 함닌

'

—의 허 가를

뽀앞뽀—한브느고모모里土잎—겊土

초짚으—크 끄量—-—뽀앞앞—⊥한프노

〈 삭 제 〉

② 제 1항에 트—豈코크고—一오主꼬호—쑈

旦크브—크으보트보豈二旦 르꼬—聖

뽀에노그 노旦—트—의 一쏘료호量

빌일그으일(포료일 xi1 으⊥짚에ㅗ즈⊥

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

한다.

1. 국외여행 허가신청 서

소≤졀깊브型 스보횔L결土L—브깊꼬

획 서

국외여행을 마친 교원은 2주

이뽀에ㅡ—흐잎로에ㅡ⊥포노亘ㅗ-〓스노쏘主

조뾰」 료量크 보—土쏘쁘— xil

출하여 야 한다.

④ (현 행과 동일)

제 17조 (출장)

ⓛ (생 략)

② 공무출장은 여행지에 따라

국내와 국외로 구분한다. 교

원이 학기 중 공무출장을 가
고자 할 때는 출발일 10일

(공휴일은 제외) 전에 量쯔소⊥

조꼬으—-—브깊꼬旦쑈≤깊圭깊쁘

제 17조 (출장)

ⓛ (현 행과 동일)

')'—
 一 一 一 一—

국내I국외 출장의

절차 및 제출서류에

대하여 명확히 하

고자 함
',‘

:'''

— - - - - -〈삭 제 〉- - - - - - - - - - - - - —

죈  Ľ、로 .˘

'' 
「百

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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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

발생할 경우)를 해당 부서에

전畦晝흐L旦——모선짚크一—소잎豈

받아야 한다. 단, 대학본부

브짚꼬느旦 쑈느土 圭그트±짚으

고잎으L—르로르——크으브트보豈

크프쪼—丑느뽀  
에노—쑈짚어l

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〈신 설 〉

〈신 설 〉

③ 공무출장 복귀 후 2주 이내

에 출장결 과보고서 (국외 출장

의 경우는 출입국 사실 증명

또는 출입국 관련 증빙서류

포함)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
출해 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20조 (학술대회 참석 의 구분)

ⓛ (생  략)

② 학회 참석 희망 교원은 출발

일로부터 10일 (공휴일 은 제

외)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

비 고

* 
학술대회 절차 및

출서 류에 대하여

확히 하고자 함

제

 명

17 —

개 정 (안)

③ 국내 공무출장의 경우 다음

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
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

한다.

1. 국내 출장신청 서

2. (결 강이 발생할 경우) 보강계

획 서

3. 기타증빙 서류(초청 공문 등)

④ 국외 공무출장의 경우 다음

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
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

한 다.

1. 국외 출장신청 서

2. (결 강이 발생 할 경 우) 보강계

획 서

3. 기 타증빙 서 류(초청 공문(번
 역

」쿨느—⊥퓰트I홑노lㅗ-I三1트보르느럴—트 뾰쑈료

등)

⑤  -------------------------—

—------— 허 가권자에 게 제 출해

야 한다.

⑥ (현 행과 동일)

제20조 (학술대회 참석 의 구분)

ⓛ (현 행과 동일)

②  -------------------------—

서

 명 Z/½ZL—

꺽,
杉댜

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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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

를 흐묘보—보쏘에 제출하여 ±

잎豈뽀 앞±—旦보——트료
=」

⊥흐노旦

旦크 土노뽀旦C럴≥bl이느로

으크旦크 보土堡짚뽀 소잎

트느크

1. (포으旦크느크 왼브트또크끄싶쪼

서 서면 제출

2. ⊆료뾰트土旦L旦쑈르土브꼬스텔

활용 출장신청

3.  ̃5. (생
 략)

〈신 설 〉

〈신 설〉

제23조 (국외학회 참석 자의 의무)

ⓛ 국외학회 참석자는 귀국 후
2주 이내에 코크브프선≤소짚뾰

식)와 해당 학회에 참석 했음을

입증하는 자료를 핸다°보선뾰 제
출하여 야 한다.

② (생 략)

비 고

* 
국외학회 참석시 제
출서류를 명 확히 하
고자 함

— --〈삭 제 〉-- -- -- - -̃ -- -- -- — 국

뽀브크 크크 쑈土 초짚으크 끄

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.

다만 임상중점교원의 경우 부속

쁘원—브 —⊥헐브±뵤읜 내고에一딴旦

쁘원즈些L旦즈量—쁘앞크 포보쵸

쑈읜크 끄르」 量—
〓
窒豈里主—土 —旦

다.

1. 국내I국외 출장신청 서

2. 〈삭제 〉

3.  ̃5. (현 행과 동일)

6. 학회 등록 서류

⊆L〓뾰쓰할⊥호에트生 코흐上르뽀

쑈흐짚고里⊥-의
 크 土노크 旦싶

/o1 꼬르
〓
生豈헐—土크⊥

제23조 (국외학회 참석 자의 의무)

ⓛ  -------------------------—

—----— 출장결과보고서 와 출입

포그싶豈트뽀旦느꼬료—-:¼±
—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- - — 허 가

권 자 에 게 
—-- - - --- -- ---- -.

② (현 행과 동일)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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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직제규정 신 ● 구조문 대조표

현 행

제 16조 (부속기 관)

ⓛ 대학교에 부속기관을 다음 각

호와 같이 둔다.

1. 부속병 원

2. 기 초교양교육원

3.  ̃11. 생략

12. 양성 평 등센터

13. 1̃6. 생 략

17. 교육혁 신원 (교육혁 신센터,

교수학습지 원 센 터 ,

혁 신 성 과관리 실)

개 정 (안 )

제 16조 (부속기 관)

ⓛ 대학교에 부속기관을 다음 각

호와 같이 둔다.'

1. 부속병 원

2. 〈삭제〉

3.  ̃11. 생략

12. 인권센터

13. 1̃6. (현행 과 같음)

17. 미 래 교육혁 신원

서

 명 〃¼TℓZ느

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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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 ̊2022. 11. 18. 개정, 이사장 사전 승인 사항

① 직원인사규정 신 ● 구조문 대조표

현 행 개 정 (안) 비 고

제4조 ≤OJ율旦뽀 흐立

ⓛ직 원의 잎旦은 포꼬뽀旦뾰크 旦

크—뽀里豊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(신규임 용)

ⓛ 직원의 싶고임용은 포끄뽀旦豈

원 칙 으로 한다.

용어 수정

제6조 (자격)

ⓛ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
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⊥느료 친쏘+ X) 프노 쁘짚츠≤±

제6조 (자격)

ⓛ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 성 년후견인— 또는 피한정 후견 인

용어 수정

제12조  (계  약직)

⑤ 계약직의 인사는 총장이 하며

필 요한 경 우에보—짚 코잎旦꼬으—끄

앞그≤l=:을느—土±호旦스보—트뵤꼬호 크

용할 수 있다.

제12조 (계 약직)

⑤ 계약직의 인사는 총장이 하며 필
요한 경 우 싶고잎旦꼬으—끄앞그≤±豊

단축할 수 있다.

자구 수정

제 14조 (전보)

〈신설〉직원의 전보는 업무 및 본인

의 적성과 근무성 적평점을 참작하

여 효율적 인 인원 활용과 적재적소

의 원 칙뾰크 旦브坐—旦土

② 신설

제14조 (전보)

뎐⊇ 직원의 전보는 업무 및 본인의 적
성과 근무성 적평 점을 참작하여 호율

적 인 인원 활용과 적재적소의 원칙豈

따른 다.

② 직원의 전보는 정기전보와 임시전

자구 수정 및 ·항

신설

보로 구분하며 정 기 전모느—旦닢一一뽀브

설싶旦느쓰豈쁘旦으르 I±土

제 16조 (승진)

ⓛ 직원의 승진은 직원 잎쏘프丑

브보 뾰—旦—土 쑈짚旦—으 조土豈 —조할

旦프—크 圭⊥요⊥Z」±호±里±旦으—싶으호 크

크—초짚브二핼한土

② 총장은 승진에 대한 지침을 정

하여 별도 적용할 수 있다.

제 16조  (승진)

ⓛ 직 원의 승진은 이꼬끄트±—르모겊

력 을 포함한 직급 근무연한, 인사고

뾰—主크짚土느즈 쏘크 브트 트豈트할

하여 직 원 인 사旦트±旦으—싶으量—크旦

승진 관련 사항

구체화

초즈土보끄츠으르  이쑈짚 이 행호土

② 좌동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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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 (안) 비 고

제17조 (±짠—소오잎土브 프붚싶조⊇

ⓛ 직원 승진에 기준이 되는 최저

근무연한은 세 칙 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승진 소요기간에는 직
위해제, 휴직, 및 승진제한기간을

산입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직 무상

의 상병 또는 xII쏘즈 제1항의 제3

호 및 제2항의 제2호에 의한 휴직

기간은 이를 산입 한다.

제17조 (승진 소요연수)

① 직원 승진에 기준이 되는 최저

근무연한은 세 칙 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승진 소요기간에는 직 위

해제, 휴직, 및 승진제한기간을 산입

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직 무상의 상병

또는 제28조 제1항의 제3호 및 제2

항의 제2호에 의한 휴직 기간은 이를

산입 한다.

자구 수정

제20조 (승호)

⊆≥-±흐이旦—竪旦—旦 모흐뵤에 쑈

싶旦—트 보으르 —豈丑끄느 쓰 豊—멜

한 다.

宓L크초브—크프—트 뵤트 흐으호뵤어l

한 한 다.

제20조 〈삭제〉 미사용 용어 등

삭제

제21조 (승호시기)

望≥크 쁘읜二숲흐느 트 별竪二쑈土끄

없노—뽀—土 료∼소오엎土量⊥널으르

하여 매년 3월 1일 과 9월 1일 에 실

시 한다.

폘≥—잎쏘프丑 에— —의 旦또 뽀짚짚土끄

크旦—旦 보塾그 —프느—土료—소으엎

Ii二⊥ 니I 에크 끄量뽀 읖—=ziL」Ξ≡-lI결 L트찬L圭

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⊆L二드土±圭二⊥즈土—프엔—뽀보흐上노 크짠읖

승호에 포함하여 야 한다.

그느르 모生—Ξ솥⊥뾰 에 —으힐—포 짚그댈

2. — 형 사사건으로 기 소된一꼬로써

望旦에쓰土—포 크싶프量뽀 圭塑 土으

그 직위 해제기간

3. 징 계처분을— 받은— 자가 재심 위

土土旦—프 느뽀 쁘으—三皇짚 이 —포흐 프

는 취소 된 경우

제21조 <삭제〉

‥

미사용 용어 등

삭제

젠크츠즈≤붚크꼬—트으크圭흐⊇ 제22조 〈삭제〉
ν

미사용 용어 등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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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

旦크꼬으—
〓
뾰잎土 프 보—포 짚里—〓

쯔土

旦±이 且 조트主—Z旦오旦—크旦흐뵤圭

퇴 직쁘 는 휴직— 당시의— 호봉을 원

칙 으로 — 한뾰 본조신 설 2016.6.보

〔별표 I]

구 분 직 위 직 급

일 반직

처 장 2 급

부 처 장 3 급

부 장 3 급

차 장 4 급

과  장 4 급

대 리 5 급

〈신 설〉

주 임 6급 , 7급

사 원 7급 , 8급, 9급

기 술직

〈신 설 〉

차 장 4 급

과 장 4 급

대 리 5 급

〈신 설〉

주 임 6급 , 7급

사 원 7급 , 8급 , 9급

기 능 직

주 임 6등  급

사 원
7둥급, 8둥급 ,

9등급 10둥급

계장직 신설 및

해당 직급 조정
*처

 장, 부처 장

은 보직 이므로

직 위 ,직 급표 에

서는 생 략

[별표 I]

구  분 직 위 직 급

일 반직

부 장 , 2급 , 3급

차 장 3급 , 4급

과 장 4급 , 5급

대 리 5급 , 6급

계 장 5급 , 6급

주 임 6급 , 7급

사 원 7급 , 8급, 9급

기 술직

부 장 4 급

차 장 4 급

과 장 4급 , 5급

대 리 5급 , 6급

계 장 5급 , 6급

주 임 6급 , 7급

사 원 7급 , 8급, 9급

기 능 직

주 임 6둥  급

사 원
7등급, 8등급 ,

9등급 10등 급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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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직원보수규정 신 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 개 정 (안 )

제2조 (용어 정 의)

본 규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

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생략

2. 봉 급: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

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

라 호봉별로 지급 되는 기본

급여 를 말한다.

3. ∼ 4. (생 략)

제2조 (용어 정의) ,

본 규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

의는 다음과 같다.

1. (현 행과 같음)

2. 봉 급: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

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
라 계약에 의해 지급 되는 'ㅣ

본급여 를 말한다.

3. ∼ 4. (현 행과 같음)

용어 정비

제4조 (호봉 및 직급)

직 원의 흐모브 크로오—旦꼬 당해

인사규정 이 정하는 뽀벤ㄴ잎할보.

제4조 (보수)

직원의 보수는 당해 인사규정 이 정

하는 뽀뾰브 旦브⊥크1 O+ 에 뽀 旦—그

급 한다.

용어 정비

제5조 (급외)

흐짚읖—찐조에—조한크 旦皇—트뵤

외에 필요에 따라 급외 봉을 정할

수 있다.

제5조 〈삭제〉 불필요 조항 삭제

제 18조 (직  급수당)

ⓛ 보직자 및 기타 사무의 책임을

맡은 직 원에게 직 급수당을 지

급 한다.

②  ̃③ (생 략)

제 18조 (직  급수당)

ⓛ 보직자 및 기타 사무의 책임을

맡은 직 원에게 직 급수당을 자

로—-ξ들노—土—오土

②  ̃③ (현행과 같음)

용어 정비

제 19조 (보직 수당)

① 보직자로서 사무의 책임을 맡
은 직원에게 브짚소뾰豈」 로

한다

② (생 략)

제19조 (보직 수당)

ⓛ 보직자로서 사무의 책임을 맡
은 직원에게 브짚土보豈」 로

할 수 있다.

② (현 행과 같음)

용어 정비

제20조 (부서 수당)

ⓛ 부서에 소속되어 사무의 책임

을 맡은 직 원에게 부서수당을

지 급 한다.

② (생 략)

제 20조 (부서 수당)

ⓛ 부서에 소속되어 사무의 책임

을 맡은 직원에게 보쑈土보豈

지급 할 수 있다

② (현 행과 같음)

용어 정비

서

 명 7"½느딱 侈

"

23 —

lg
사각형




현 행 개 정 (안 )

제5장 호봉 획정과 승급 제5장 〈삭제〉

제26조 (초임 흐봉의 획 정) 제26조 〈삭제〉

제 27조 (승봉) 제 27조 〈삭제〉

꼬쓰조≤±보으〓즈⊥한) 제 28조 〈삭제 〉

z∃IZ으조ㅗ圭보旦—-=릉 LΞ틴l) 제29조 〈삭제〉

꼬旦으즈≤±짚쏘의° 크 旦흐豈) 제 30조 〈삭제 〉

제31조 (복직 자의 적 용호봉) 제31조 〈삭제〉 '
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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